
2021년 지방세지출보고서(결산기준)

Ⅰ. 지방세 비과세․감면 현황

 1. 비과세․감면 총괄표 (단위: 천원, %)

구  분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 비교 증감

비과세·감면액(A) 3,502,267 3,715,285 213,018

비과세 2,779,465 2,907,031 127,566

감  면 722,802 808,254 85,452

지방세 징수액(B) 27,807,691 29,604,960 1,797,269

비과세․감면율(A/A+B) 11.18 11.15 △0.03

 2. 기능별 비과세․감면 현황 (단위: 천원, %)

분  야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 비교 증감비중 비중 증감율

총  계 3,502,267 100.0 3,715,285 100.0 213,018 6.1

1  일 반 공 공 행 정 1,474,798 42.1 1,581,232 42.6 106,434 7.2

2  공공질서 및 안전 88,209 2.5 88,275 2.4 66 0.1

3  교 육 85,069 2.4 87,932 2.4 2,863 3.4

4  문 화  및  관 광 196,365 5.6 211,287 5.7 14,922 7.6

5  환 경 보 호 180 0.0 141 0.0 △39 △21.7

6  사 회 복 지 178,023 5.1 171,559 4.6 △6,464 △3.6

7  보 건 9,120 0.3 3,587 0.1 △5,533 △60.7

8  농 림 해 양 수 산 164,444 4.7 242,046 6.5 77,602 47.2

9  산 업 ․ 중 소 기 업 3,889 0.1 4,270 0.1 381 9.8

10  수 송  및  교 통 433 0.0 312 0.0 △121 △27.9

11  국토 및 지역개발 3,189 0.1 3,553 0.1 364 11.4

12  국 가 1,266,019 36.1 1,291,046 34.7 25,027 2.0

13  외 국 0 0.0 0 0.0 0 0

14  기 타 32,529 1.0 30,045 0.8 △2,484 △7.6



 3. 세목별 비과세․감면 현황 (단위: 천원, %)

분    야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 비교 증감
비중 비중 증감율

총    계 3,502,267 100.0 3,715,285 100.0 213,018 6.1

주 민 세 68,226 1.9 137,381 3.7 69,155 101.4

재 산 세 3,214,766 91.8 3,369,405 90.7 154,639 4.8

자동차세 219,275 6.3 208,499 5.6 △10,776 △4.9

 4. 비과세․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
     (단위: 천원)

감           면           유          형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 증감액

지 방 자 치 단 체 에  대 한   비 과 세 1,350,739 1,462,708 111,969

국 가 에  대 한  비 과 세 1,266,014 1,291,036 25,022

종 교 , 제 사 단 체 에  대 한  과 세 특 례 153,917 164,583 10,666

장 애 인 에  대 한  감 면 117,526 109,916 △7,610

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00,347 114,138 13,791

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88,209 88,275 66

도 로 ,  하 천  등 에  대 한  비 과 세 85,770 77,721 △8,049

농 업 인 에  대 한  과 세 특 례 6,088 69,971 63,883

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46,444 49,981 3,537

문 화 재  등 에  대 한  과 세 특 례 41,589 45,725 4,136

주 민 공 동 체 에  대 한  비 과 세 38,206 40,722 2,516

교 육 자 치 단 체 에  대 한  비 과 세 38,525 37,951 △574

국 가 유 공 자  등 에  대 한  과 세 특 례 34,976 32,041 △2,935

농 업 법 인 에  대 한  감 면 26,777 29,762 2,985



Ⅱ. 지방세 비과세․감면 항목별 세부내역

 1. 일반공공행정 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일반공공행정 합    계 1,474,798 1,581,232

1

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
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의 주민세·재산·자동차 

비과세(지방세법 §77① 1호, §90, §109① 1호)

 - 지방자치단체가 국방, 경호 및 소방, 환자수송, 청소, 
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
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1․2호)

소    계 1,350,738 1,462,708

주 민 세 3,100 4,700

재 산 세 1,343,714 1,455,824

자동차세 3,924 2,184

2

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․공공용 재산에 
 대한 비과세

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․공공용에 
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)

재 산 세 83 81

3
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
 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

재산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90②)
재 산 세 38,206 40,722

4
 사유 도로․하천․제방․구거․유지․묘지에 대한 비과세

 - 도로․하천․제방․구거․유지․묘지에 대한 재산세 
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1호)

재 산 세 85,770 77,721

5
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

 - 지방공단에 대한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②)
재산세 1 0

 2. 공공질서 및 안전 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공공질서 및 안전 합    계 88,209 88,275

6

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

- 천재․지변․소실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

또는 파손된 건축물․선박․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

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

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③)

소    계 88,209 88,275

주 민 세 48,100 49,600

재 산 세 1,906 1,045

자동차세 38,203 37,630



 3. 교육 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교    육 합    계 85,069 87,932

7

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

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세·재산·지방소득세 비과세

(지방세법 §77① 1호, §90, §109① 1호)

소    계 38,525 37,951

주 민 세 200 0

재 산 세 38,325 37,951

8

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

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주민세·재산세 비과세

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②, §41③, §41⑤)

소    계 46,444 49,981

주 민 세 1,750 1,145

재 산 세 44,694 48,836

9

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

-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주민세·재산세 
비과세 (지방세특례제한법 §43②, §43③, §44)

소    계 100 0

주 민 세 100 0

재 산 세 0 0

 4. 문화 및 관광 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문화 및 관광 합    계 196,365 211,286

10

종교․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

- 종교․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주민세·재산세 
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0②, §50③, §50⑤, §50⑥)

소    계 153,917 164,583

주 민 세 9,650 9,486

재 산 세 144,267 155,097

11

문화․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

- 정부 인․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

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

제한법 §52①)

재 산 세 859 978

12

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

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   

대하여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①)
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

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②)
- 국보,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(조례)

재 산 세 41,589 45,725



 5. 환경보호 (단위: 천원)

 6. 사회복지
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사회복지 합    계 178,023 171,559

15

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

주민세(균등분) 비과세(지방세법 §77② 1호)

주 민 세 0 0

16

장애인에 대한 감면

-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 1~3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
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

- 시각장애(4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
면제(조례)

자동차세 117,526 109,915

17

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

- 사회복지법인, 양로원·보육원·모자원·한센병자치료보

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한
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주민세·재산세 면제

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②, §22③, §22⑤)

소    계 12,194 16,005

주 민 세 2,250 4,503

재 산 세 9,944 11,502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환경보호 합    계 180 141

13

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

-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의 사업용 

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)

재 산 세 138 98

14

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

-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   

재산세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4①)

재산세 42 43

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사회복지 합    계 178,023 171,559

18

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

-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

대해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9)

재 산 세 3,739 3,926

19

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

-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% 
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

-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

- 양로시설,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

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2호)

재 산 세 4,182 3,673

20

권익증진을 위한 감면

-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

25%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의3 2호) 

재 산 세 635 648

21

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

-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, 부동산에 대한 

주민세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②, §29③)

-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(지방세

특례제한법 §29④)

소    계 34,976 32,042

주 민 세 50 0

재 산 세 224 245

자동차세 34,702 31,797

22

임대주택에 대한 감면

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

부동산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①·③)

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

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④)

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

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①)

재 산 세 3,185 3,373

23

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

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

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②)

재 산 세 1,586 1,977



 7. 보건 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보건 합    계 9,121 3,587

24
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

-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% 경감

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①)
재 산 세 9,121 3,587

 8. 농림해양수산 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농림해양수산 합    계 164,444 242,046

25

농업인에 대한 감면

- 농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
민세 재산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

-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
 (지방세특례제한법 §7)

소    계 6,089 69,971

주 민 세 0 63,293

재 산 세 6,089 6,678

26

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

-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
따른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
법 §13② 1호)

-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업기반
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지방
세특례제한법 §13② 1의2호)

재 산 세 8,190 8,801

27
농업법인에 대한 감면

- 영농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재산세 50% 감면 (지방세특
례제한법 §11②)

재 산 세 26,777 29,762

28
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

- 산림유전자원보호림․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
과세(지방세법 §109③ 2호)

재 산 세 12,377 13,534

29
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

-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
  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②)

재 산 세 29 44

30
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

- 농협․수협․산림조합․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
여 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

 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③)

재 산 세 100,347 114,138

31

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

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․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
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㎡이하 주
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
(지방세특례제한법 §16)

재 산 세 10,635 5,794



9. 산업․중소기업
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산업․중소기업 합    계 3,889 4,270

32

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

-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

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

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

한법 §58의3②)

재 산 세 1,312 1,300

33

연구․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

- 중견기업, 대기업,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

에 대해 재산세 3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)

재 산 세 1,633 1,815

34

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

-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

동차․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․건설

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

자동차세 944 1,155

 10. 수송 및 교통
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수송 및 교통 합    계 433 312

35

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

차세 감면

-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, 
기타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형 승합 

세율 적용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7③)

자동차세 433 312



11. 국토 및 지역개발 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국토 및 지역개발 합    계 3,188 3,553

36

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

-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․지방자

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

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7)

재산세 4 4

37
산업단지에 대한 감면

- 농공단지 내 휴․폐업 공장에 대체입주 시 재산세 50% 
감면(조례)

재 산 세 463 752

38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

-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

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

제한법 §84①)

-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

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②)

재 산 세 2,721 2,797

 12. 국가
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국    가 합    계 1,266,019 1,291,046

39

국가에 대한 비과세

- 국가에 대한 주민세․재산세 비과세

(지방세법 §77① 1호, §109①)

- 국가가 국방․경호․경비․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․청소․오
물수거와 도로공사, 우편․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

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)

소    계 1,266,014 1,291,036

주 민 세 1,350 3,526

재 산 세 1,258,156 1,279,277

자동차세 6,508 8,233

40

국가가 사용하는 공용․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

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

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②)

재 산 세 5 10



13. 외국 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외    국 합    계 0 0

41

외국인에 대한 비과세

-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

되지 아니한 외국인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

  (지방세법 §77② 2호)

주 민 세 0 0

14. 기타 (단위: 천원)

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
지방세지출액

세    목 ‘20년(결산) ‘21년(결산)

기    타 합    계 32,529 30,046

42

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

- 임시 흥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
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
(지방세법 §109③ 3호)

재 산 세 8,772 6,548

43
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

-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
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

자동차세 16,316 16,602

44
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

-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․
주민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②)

소    계 1,995 1,532
주 민 세 500 0
재 산 세 1,495 1,532

45

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

-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
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
§87① 1호, §87② 1호)

재 산 세 263 335

46
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

-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
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①)

재 산 세 375 390

47
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

-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

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의2)

소    계 4,808 4,639
주 민 세 1,177 1,128
재 산 세 2,912 2,841
자동차세 719 670




